
일본의 교통법규를 지켜서 안전운전하자

②음주운전금지

⑤신호등및표지판의의미를정확히이해

④교차로에서는특히주의

①무면허운전금지
★일본에서운전할때필요한면허증(다음중하나)
○일본발행운전면허증
○제네바협약국에서발급한국제운전면허증(※1)

★술을마셨을때는절대로차량을운전해서는안됩니다.
무거운처벌과함께운전면허취소등엄중한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을할우려가있는사람에게차량을제공해서는안
됩니다.또한운전을요구및의뢰하거나음주운전차량에동승해서도
안됩니다.이를위반할경우에도무거운처벌을받게됩니다.

③교통사고가발생하면반드시
경찰에신고

★빨간불에는반드시
정지.직진, 좌회전, 
우회전모두불가합니다.

★교차로에서는 ‘①보행자우선’ ‘②우회전시
직진및좌회전차량우선’
★횡단보도를건너는보행자나건너려는
보행자가있다면 ‘일단정지’해야합니다.

★교통사고가발생했다면부상자가없더라도
반드시경찰(110)에신고해야합니다.
부상자가있다면먼저구호조치를하고
구급차(119)를요청한뒤, 경찰(110)에
신고하기바랍니다.

★이표지판이있는곳에서는
반드시일시정지하고좌우의
안전을확인

화살표신호가표시될
때는화살표가가리키는
방향으로진행할수
있습니다.

일본의교통법규와표지판은당신의
나라와다릅니다.

일본발행운전면허증 제네바협약에서
정한
국제운전면허증

★부상자를구호하지않거나경찰에신고하지
않으면무거운처벌과함께운전면허취소등
엄중한행정처분이내려집니다.

※1 일본에서운전할수있는기간은일본에상륙한날로부터 1년또는해당면허증의유효기간(국제운전면허증의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중더짧은기간.
※2 번역문은해당운전면허증을발급한국가의영사기관및국가공안위원회가지정한법인등이작성한것에한함.

★무면허로운전할경우무거운처벌을받게되며, 무면허운전임을알면서차량을
제공하거나동승한사람에게도엄중한처벌이내려집니다.

숙취 운전도 금지!

→ 미국,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한국, 태국, 필리핀 등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및대만에서발급한운전면허증에
번역문(※2)이첨부된것(※1)

정지표지판

경찰청및 나가사키현경찰

정지！

警察庁・長崎県警察


